
▣ 2024학년도 제1차 규정 개정(제정․폐지) 신청 현황

연번 소관부서 규정명 조항 사유
비
고

1 관리처 직원인사 규정

제3조, 제4조, 
제7조, 제10조, 
제26조, 제27조, 
제30조, 제31조, 

제40조, 
제40조의2, 
제41조

호봉제 및 연봉제 통합에 따른 용어 
및 관련 조항 개정

2 관리처 직원보수 규정 전문 개정
급여 지급기준 연봉제 통합에 따른 용
어 및 규정 개정

3 관리처
등록금심의위원회 

운영규정
제2조

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교직원 5인
->4인으로 변경

4 학사운영처 교무 규정 제8조, 제33조
-주․야간 교차수당 수강신청 범위 개정
-학점 및 시수인정 범위 및 간호학과 
실습수업 학점 및 시수 인정 범위 규정

5 기획처 학과평가에 관한 규정 전문 폐지 -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포함

6 기획처
두원공과대학교 명예퇴직 

규정
규정 명칭 변경 
및 전문 개정 

-두원공과대학교 명예(희망)퇴직 규정
-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(법인-90, 2024. 
2.23.)에 따라 희망퇴직 규정 신설을 위
한 전문 개정

7 기획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전문 개정
-대학 학과 구조개혁을 위한 전문 개
정

8 기획처
구조조정에 따른 교원관리 

규정
전문 개정

-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
구조조정 대상학과 교원관리 보완



▣ 2024학년도 제1차 규정 개정(제정) 신청내용

연번 부서 규정명 개정 신청내용 비고

1 관리처 직원인사 규정

∙호봉제 및 연봉제 통합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
∙호봉제 직급에 관련된 승급 등의 조항 삭제
∙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: 부총장(수석) -> 기획관리실장
∙직원 직급별 정년 규정
∙장기근속자 공무연수 신설

2 관리처 직원보수 규정
∙호봉제 및 연봉제 통합에 따른 규정 개정
∙호봉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수당 폐지
∙일반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보수규정 적용범위 신설

3 관리처
등록금심의위원회 

운영규정
∙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변경
∙10인 -> 9인 : 교직원 5인 -> 교직원 4인

4 학사운영처 교무 규정

∙주․야간 교차수강 수강신청 범위 신설 (수강인원 10명 미만)
∙학점 및 시수 인정에 관한 사항 신설
 -1학점당 1시간을 1시수로 인정, 한 학기 기준 15시간 이상 
강의

 -간호학과 실습수업 학점 및 시수 인정 (교내 실습 1학점당 2
시간 2시수, 교외실습 1학점당 3시간 3시수)

5 기획처
학과평가에 관한 

규정
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학과평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전
문 폐지

6 기획처
두원공과대학교 
명예퇴직 규정

∙규정명 변경 : 두원공과대학교 명예(희망)퇴직 규정
∙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에 따라 희망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전
문 개정
∙희망퇴직 수당 지급기준 신설

7 기획처
구조조정에 관한 

규정

∙학과 구조조정 관련 세부사항 규정
∙구조조정 주관부서 지정 (기획처)
∙구조조정위원회 기능 세부화 및 당연직 위원 지정
∙학과 폐지 결정 후 해당학과 재학생 보호 규정 신설

8 기획처
구조조정에 따른 
교원관리 규정

∙구조조정에 의한 감축대상 교원 선정 절차 및 방법 개정
∙감축대상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 절차 개정


